
사채권자집회의결권행사서면 
 

 

한솔아트원제지주식회사귀중 

 

본인은한솔아트원제지주식회사의제117회무기명식이권부담보부사채사채권자집회(일시: 

2017년2월 28일오후 15시,장소: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00 파인애비뉴빌딩 B동23층)의의

안에대하여담보부신탁법제45조제3항에의거다음과같이서면으로본인의의결권을행사합니다. 

 

=  다음  = 

 
1. 사채권자집회일시 :2017년2월28일화요일오후 15시00분 

2. 사채권자집회장소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00 파인애비뉴빌딩 B동23층 

3. 회의목적사항및의결권행사내용 

 
구
분 

부의안건 
찬
성 

반
대 

제
1
호
의
안 

■담보물변경의건 
- 한솔아트원제지㈜제117회무기명식이권부 
담보부사채에대한담보물건을오산공장(1순위)에서신탄진공장(2순위)으로변경하기로한다. 

  

제
2
호
의
안 

■신탁증서및인수계약서일부조항삭제의건 
- 
한솔아트원제지㈜가타회사와병합하거나합병하는경우기한의이익상실사유가발생한다는조항인신탁증서제31조제1항 
(파)목및인수계약서제3조제17항제(1)호파목을삭제하기로한다. 

  

 
* 해당란에 O또는✔표시 
 

2017년 월 일 

 

보유사채금액(의결권수) :원 

주소 : 

사채권자 : (인) 

* 사채권자란에는반드시기명후인감을날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 :(개인)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사본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법인등기부등본 1부 



의결권행사서면작성안내및주의사항 

 

1. 서면투표용지에사채권자명,주소, 보유사채금액(의결권수)은반드시기재하여야합니다. 

사채권자확인과정에서기재불일치가발견되는경우에는서면행사로인정되지않습니다. 

특히보유사채금액은등록필증에기재된사채금액과일치하여야하며, 주소는채권필증을

돌려드리기위하여기재를요청하는것으로주소를잘못기재하시는경우채권필증을돌려받

지못하는불이익을받으실수있으니각별히주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결권행사서면에(i) 찬성, 반대중어느쪽도표시하지않은경우, (ii) 찬성반대란에모두표

기하거나어느란에표기한것인지식별할수없는경우또는, (iii)문자를기재한경우에는,서면

에의한의결권행사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출석한의결권수에는산입되지만의안에대한찬

반의결권수계산시에는기권으로처리됩니다.단, 문자이외에 O 또는✔등기타의도형을

사용하여어느란에표기한것인지분명히식별할수있는경우에는유효한의결권행사로간주

합니다. 

3. 개인인경우에는①인감증명서, 2신분증사본을첨부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중일부가누

락되어사채권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가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4. 법인인경우에는①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 2법인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합니

다. 첨부서류중일부가누락되어사채권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가

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5. 의결권행사서면은집회일전일까지 (주소확인필요)으로우편송부(FAX는인정하지않음)되

어야하며, 발송후도착하지않았거나그이후에도착한경우에는유효한서면행사로인정되

지않습니다. 

기타담보부사채사채권자집회관련문의사항은한솔아트원제지㈜담보부사채사채권자집회담

당자임가봉대리(02-3287-6829, 3287-6837)또는대한토지신탁㈜담당자정호정과장(02-

578-0576), KB증권담당자서이삭대리 (02-6114-164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